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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
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
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圖書館法, 圖書
館振興法, 圖書館및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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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 to find the application methods of the FRBR model about legislation by analyzing 
a law life cycle from the enactment to the amendment and abolition of legislation and the type of the 
change after abolition. The legislation is the work as an aggregate entity consisting legal provisions 
and each provision is also the work. They are in the Whole-to-Part relation. The legislation has a 
effect by being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the updated text or the translated text is not the 
official version. Even if the name of the legislation is changed, it is treated as the same entity when 
it is not abolished and the simple rectifying text expressed in the official gazette is also legally valid. 
The Libraries Act has been replaced by the Libraries Act(old version), the Libraries Promotion Act, 
the Libraries and Reading Promotion Act and the Libraries Act(new version) in the order named, and 
it can be bounded into a superwork. For these examples, we provided the application method of FRBR 
model and suggested the actual application cases regarding Work, Expression, Manifestation and Item 
which are in Group 1 of FRBR model for the Librar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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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법의 이용자는 시민, 법조인, 법학자 등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Breuker et al. 2007, 

3-4). 첫째, 시민은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법적 정보원과 법적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조인은 법체계 내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역할은 우선 사회 내에서 법에 

따른 타당함이나 위법, 법적 결론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법학자는 법원에서 무

엇이 발생하는지(판례법), 정치적으로 무엇이 발생하는지(입법)에 따라, 법조인의 업무를 관

찰하고 반영한다. 세 집단들은 법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목

적을 위해 법령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법령은 개인이 만들어서 공포할 수 없고, 관보에 표현된 것만이 효력을 갖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보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인쇄된 법령집이나 전자 파일

화된 법령을 이용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으며, 폐지된 법률도 있

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현행법령이 적용되지만 때때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지된 연혁법령을 참조해야 한다(전경근 2004, 28). 이렇게 법

령의 변천 과정도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연혁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행위시법(行爲時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형법과 행정법의 경우에는 연혁

법령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전경근 2004, 19). 

현행의 거의 모든 법령정보검색시스템에서는 제정, 개정, 폐지되는 과정까지는 연혁법령이

라 하여 연계되어 있지만, 폐지되고 난 후 새롭게 대체되거나 과거의 유사 법규범들을 추적하

기 위한 장치는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의 화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 

예를 들어 현행 도서관법의 연혁은 볼 수 있으나 圖書館法이나 圖書館振興法, 圖書館및讀書

振興法은 각각의 제정, 개정, 폐지의 연혁만을 볼 수 있다. 또한, 독서문화진흥법은 圖書館및

讀書振興法에서 분리되어 제정되었으나 연계되어 있지 않다. 각각의 관련 저작들을 한 곳에 

모아 각 법령의 추적도 가능하고 조우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병원

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는 관련이 거의 없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

립대학병원은 2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서울대학교병원은 3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쪽을 접근하더라도 조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일부 전자자료(전자법령)에서 법령체계(상하위법)와 관련 법령을 링크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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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것도 또한 별도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표시(display)에 있어서도 

IFLA의 서지 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이하 FRBR라 한다)의 모형을 이용하여 한 곳에 모아주는 기능으로 배열(collocation)을 해줌

으로써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령은 관보에 내용이 표현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종이관보나 전자관보로 구현되며 

개별자료에 의해 법의 이용자에게 배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에 맞는 법령관리를 위해 FRBR 모형의 적용 방안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해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폐지 후의 변천, 법령들 간의 관계, 법령명의 변경, 

관보의 역할 등의 분석과 FRBR의 서지적 개체, 통합개체 및 그 구성요소의 관계, 그리고 

FRBR 모형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법령과 FRBR 관련의 연구 사례를 조사ᆞ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다.

- 법령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적용 방안

- 법령 폐지 이후의 변천 과정에 따른 적용 방안

- 법령명의 변경에 대한 적용 방안

- 관보의 정정에 따른 적용 방안

- 관련 법령의 연계 방안

- 관보와 재편집된(업데이트된) 법령집 또는 번역에 대한 적용 방안

본 연구는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을 선택하여, 그것을 

분석하고 FRBR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FRBR의 세 집단 중 제2집단과 제3집단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

였다. 또한, 넓은 의미의 법령의 종류 중 헌법, 법률,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규칙, 자치법규, 

조약 중 법률과 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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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법령

가. 법령의 정의

법령이라고 하는 용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즉, 법률과 명령을 말한다. 그러나 때로는 헌법, 법률, 국제

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망라하여 부르기

도 한다(두산백과사전 2014; 전경근 2004, 9). 본 논문에서는 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

로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과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로 나눌 수 있다. 전자

는 넓은 의미로는 성문법, 불문법을 포함하여 법 또는 법규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

며, 좁은 의미로는 국민 상호간 또는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 제정권

자에 의하여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후자는,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국회가 의결하고 

공포한 것이다(전경근 2004, 10). 본 연구는 국내의 현행 법령체계와 같은 후자를 취급한다.

명령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을 말한다. 

명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총리령 및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

정하는 부령으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하고,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이라

고 한다(전경근 2004, 12).

나. 법령의 체계

명령은 법률에 위임을 받거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정된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는 법령의 유형 간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

령, 시행규칙의 차례대로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관계에 있으며(한국법제연구원 2008, 

116), 법률을 정비할 때, 제정이나 전부개정 방식으로 정비했으면, 그 하위법령도 제정이나 

전부개정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상하위 법령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법제처 2009, 178).

다. 법령의 라이프사이클

법령은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

될 때 관보에 공표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법령의 제정은 신규로 만든 것이고, 개정은 일

부개정과 전부개정 그리고 타법에 의한 일부개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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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폐지는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폐지하거나 타법에 의해 폐지한다.

라. 법령명의 변경

법령명에는 법령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법령명을 그에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

고 법령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고 조문의 순서나 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전경근 2004, 32).

단순히 법령명이 바뀐 경우와 법령이 일부개정되면서 법령명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가 있

다. 법령명을 한글화하거나 띄어쓰기만 하여도 변경된 것이다(법제처 2009, 187). 즉 다른 

법령명이다.

이와 같이 법령명의 변경은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경우, 띄어쓰기를 하지 않던 구 버전에서 

신 버전으로 되는 경우, 전부개정되면서 구법의 명칭이 신법을 반영하여 변경된 경우, 단순히 

명확한 전달을 위해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다.

마. 관보의 정정

이미 법령의 내용이 관보에 공표되었으나 단순한 오탈자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 관보에 정

정을 추가로 공표한다. 이것도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림 1>에 그 예시를 

나타냈다. 

<그림 1> 관보의 정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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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지 후 법령의 변천

법령은 제정, 개정, 폐지의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지만, 폐지된 후에 관련 법령으로 부

활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상의 법이 폐지되어 하나로 탄생하거나 하나의 법이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하나의 법이 둘 이상의 법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다. 

사. 관보 이외의 재편집된 법령집

법령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는, 법령을 공포하는 관보에서부터 현행법령 전부를 담

고 있는 현행법령집, 이를 편집한 소법전과 대법전 및 특별한 목적의 법령집 등이 있다(전경

근 2004, 14). 또한, 법령의 제정 당시의 내용과 그 이후의 법령의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

는 법령연혁집과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영문법령집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관보의 법령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법령집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법령을 찾고 참조하는데 관보보다 쉽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2. FRBR 모형

가. 서지적 개체

IFLA 목록 작성 분과에서는 1997년 FRBR의 최종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FRBR에서는 개

체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집단 개체는 서지 레코드에서 명명되었거나 기술된 지

적ᆞ예술적 노력의 산물로 정의되며,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가 이에 속한다. 제2집

단 개체는 제1집단 개체의 지적ᆞ예술적 내용, 물리적 생산 및 배포 또는 관리에 책임을 지는 

개인과 단체, 가족이다. 제3집단 개체는 저작의 주제가 되는 일련의 부가적인 개체로서 개념

과 대상(object), 사건, 장소가 이에 속한다(FRBR Final Report 1998).

Boer et al.(2008, 23-24)는 FRBR 모형을 법령에 적용하면서 서지적 개체는 정보의 주

요부의 통합된 표현으로서,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송신자 또는 수신자와 독립

적인 형식으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서지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그리고 개별자료가 서지의 

개체이다. 저작은 하나 이상의 표현형으로 실현되고, 하나의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 하나 이상

의 사람들에 의해 창조된다. 그러나 저작 그 자체는 저작의 다양한 표현형 사이의 내용의 공

유성에서만 존재한다.

표현형은 그 저작의 저자에 의한 기호, 단어, 문장 등의 형식을 통한 저작의 실현이다. 내용

의 어떠한 변화라도 새로운 표현형이다.

구현형은 하나의 저작의 하나의 표현을 구체화한다. 한 구현형과 다른 구현형 간의 경계는 

내용과 물리적인 형식 둘 다 기반한다. 생산 과정이 물리적인 형식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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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인 생산물을 새로운 구현형으로 한다. 그러므로 특정 XML 표현, PDF 파일, 출판된 

소책자, 이 모든 것은 같은 저작의 표현형을 서로 다른 구현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별자료는 한 저작의 한 표현형의 한 구현형을 예시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특정 책장에 

있는 책의 특정 권, 특정 지역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된 특정 파일 등은 개별자료이다.

나. 통합개체 및 구성요소로서의 개체

FRBR 보고서(FRBR Final Report 1998)는 제1집단에 대해, 주로 통합단위로서의 개체

를 보여주고 있다. 통합단위로 볼 수 있는 개체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개체이

면서 구성요소(aggregate and component entities)인 개체를 표현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FRBR 모형의 목적상 통합 수준이나 구성요소 수준에 속한 개체는 통합단위 수준의 개

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통합단위 수준의 개체와 동일한 용어로 정의되고, 동일한 특

성을 공유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저작 수준에서 전체-부분 관계와 표현

형 수준에서의 전체-부분 관계, 구현형 수준에서의 전체-부분 관계, 개별자료 수준에서의 

전체-부분 관계에서는 전체-부분 관계라는 차원에서 통합개체이면서 구성요소로서의 개체

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Arlene(2007, 9)에 의하면, 예를 들어 편집자에 의해 선집으로 함께 모아진 저작들, 출판

사에 의해 총서로 함께 수집된 단행본들, 아카이브에 의해 단일의 퐁(fond)으로 정리되는 기

록 등의 통합개체들은 FRBR 모형에서 하나의 저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슈퍼저

작(superwork)의 구성요소를 저작 자체로 취급할 수도 있으며, 통합개체와 구성요소 개체들

을 전체-부분 관계로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E. O'neill(2005)은 집합체 저작은 복합적 저작들을 포함하는 개체로 지적 또는 예술적으

로 분리된 더 규모가 큰 저작의 구성요소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집합체 

저작들은 저작들의 부분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전체-부분 관계는 통합저작과 그것이 포함하

고 있는 개개 저작들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Vellucci 2007, 138-141).

Vellucci(2007, 138-141)는 단일화된 저작은 집합저작의 특성을 포함하지만, 개념적으

로 다르며, 집합저작은 집단저작을 형성하기 위해 저작들 그리고 저작들의 독립된 부분들을 

모으지만, 집합체로서 개개의 구성요소 저작은 그 독립된 정체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단일화

된 저작은 하나의 단일화된 저작이 되기 위해 통합된 두 가지 유형들의 의미적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통합개체와 그 구성요소로서의 개체는 각각의 서지 개체이며 그 사이에는 전체

-부분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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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BR의 관계

FRBR의 제1집단의 개체 간의 관계는 법령에 적용될 때 FRBR 보고서(FRBR Final 

Report 1998)의 제안들을 따르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떠한 적용이나 확장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표 1>은 같은 저작과 저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FRBR 모형의 부분이며, 

법규범 세계에 적용되는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Lima, 2007, 61-62).

관계 역할 설명

후속
has a successor→
←is a successor to

같은 내용을 다루는 이전의 규범과 다음의 규범(예, 새로운/이전의 민법)

부록
has a supplement→

←supplements
법규범과 각각의 부속 문서간의 관계

요약
has a summarization→
←is a summarization of

법규범과 메타데이터 간의 관계

전체-부분
has part→
←is part of

법규범 안의 작은 부분들

변경
alters→

←is altered by
변경하는 규범과 변경된 규범 사이의 법조항의 변경 혹은 폐지의 관계

폐지
Revokes→

←is revoked by
법규범 사이의 폐지 관계

규정
Regulates→

←is regulated by
규범들 사이의 규정 관계

<표 1> 저작과 저작 관계

<표 2>는 FRBR 모형의 부분인 동일 저작의 표현형 대 표현형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Lima, 2007, 63).

관계 역할 설명

개정
has a revision→
←is a revision of

원 규범과 개정 규범 사이의 관계

번역
has a translation→
←is a translation of

원본과 번역본 사이의 관계

<표 2> 같은 저작의 표현형 대 표현형 관계

<표 3>은 FRBR 모형 부분의 서로 다른 저작의 표현형 대 표현형 관계를 보여주며, 법규범 

체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관계를 제공한다. IFLA(FRBR Final Report 1998, 73)에 따르면, 

표현형 대 표현형의 관계가 서로 다른 저작의 표현을 포함할 때, 그들은 저작과 저작 레벨에

서 시행되는 관계의 같은 유형을 포함한다(Lima, 200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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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역할 설명

후속
has a successor→
←is a successor to

같은 내용을 다루는 이전의 규범과 다음의 규범(예, 새로운/이전의 민법)

부록
has a supplement→

←supplements
법규범과 각각의 부속 문서간의 관계

축약
has an abridgement→
←is an abridgement of

법규범과 메타데이터 간의 관계

전체-부분
has part→
←is part of

법규범 안의 작은 부분들

변경
alters→

←is altered by
변경하는 규범과 변경된 규범 사이의 법조항의 개정 혹은 폐지의 관계

폐지
Revokes→

←is revoked by
법규범 간의 전체적 폐지 관계

규정
Regulates→

←is regulated by
규범들 사이의 규정 관계

<표 3> 서로 다른 저작의 표현형 대 표현형 관계

IFLA(FRBR Final Report 1998, 74)에 따르면 하나의 저작 표현과 다른 저작 사이의 관

계들은 참조가 형성된 두 번째 저작의 표현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보다 자주 만들어진

다. 이 경우에는 <표 3>에서의 같은 관계로서 전체-부분 관계의 사례를 제외하고 발생한다. 

<표 4>는 FRBR 모형에서 제시하는 구현형 대 구현형을 보여준다(Lima, 2007, 64).

관계 역할 설명

복제
has reproduction→

←is reproduced
미러 사이트 안에서 혹은 마이크로필름 안에서의 복제의 존재

대체
has alternate→
←is alternate to

대체 구현형

전체-부분
has part→

←is a part of
법규범의 작은 부분의 차원을 허용

<표 4> 구현형 대 구현형 관계

3. 선행 연구

Lima(2007, 57-59)는 법규범에 FRBR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구조적 변형 없이 

모형의 각각의 개체는 법규범 세계의 관계들과 개체의 표현에 매핑될 수 있으며, 법규범에 

이 FRBR의 모형을 똑같이 조직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규범은 내용(content)과 형식

(form)의 두 차원이 있고, 전자는 법규범의 의미적 내용을, 후자는 그것을 구성하는 표현된 

텍스트(articulated text)라고 하였다. 그는 법규범의 내용을 FRBR의 저작 개체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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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ext)에 의해 정의된 형식을 표현형의 개체로 표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법규범에 대한 표현형의 유형을 몇 가지 들고 있다. 그 내용을 <표 5>에 나타내었다.

표현 설명

원래의 텍스트 법적으로 유효한 텍스트

재출판된 텍스트 법적으로 유효한 텍스트(옵션)

수정된 텍스트 사전에 출판된 텍스트를 수정한 법적으로 유효한 텍스트

업데이트된 텍스트 출판업자에 의해 특정 날짜에 업데이트된 비공식 버전

번역된 텍스트 번역자에 의해 다른 언어로 번역된 비공식 버전

메타데이터 정보분석가에 의해 편집된 메타데이터로,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요약된 버전

<표 5> 법규범의 표현형

구현형은 종이로 되어 있든, 인터넷으로 되어 있든 간에 법률 텍스트를 출판하는 정부에 

의해 출판된 저작의 실현을 지칭하는데 공식적이고 강제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표현된다. 개

별자료는 명료하게 정의된 특정 현상의 예시를 지칭하는데 종이의 형식일 수도 있고 디지털 

형식일 수도 있다. 개별자료가 URL에 의하여 정의될 수 있는데 반하여 저작과 표현형의 예시

들은 URN에 의하여 정의될 수 있다.

Boer et al.(2008, 23)에 의하면, CEN MetaLex 워크숍은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기능하는 문서와 그 구조, 메타데이터를 XML로 인코딩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확장 가능한 프

레임워크인 MetaLex1)에 대해 FRBR에 의해 만들어진 특징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것은 서지 개체의 내용과 형식 양상과,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서의 서지 개체를 

구별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4개의 수준으로 되어 있는 이 구별은 MetaLex에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저작, 표현형, 그리고 구현형은 의도적인 개체(intentional objects)이다. 

즉 개인의 생각과 의사소통 행위에서의 대상(물체)으로서만 존재하고 물리적인 개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자료는 물리적인 개체이다. 그러나 컴퓨터에 저장된 개별자료들이 다

른 위치로 쉽게 복사되어 다른 개별자료가 되지만, 계속해서 같은 구현형의 사례이다. 이것은 

항목에 대한 개별자료를 그 개별자료에 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인터넷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URL만이 개별자료이다. 

MetaLex의 서지적 개체의 개념 계층(taxonomy)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법원(source of law)은 표현을 전달하는 매체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1) MetaLex는 CEN Workshop on an Open XML Interchange Format for Legal and Legislative Resources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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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etaLex에서 서지적 개체의 개념 계층

국내에서 공표된 법령에 대한 FRBR 관련의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Ⅲ.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

1. 법령 자체에 대한 적용 방안

가. 법령과 법조문에 대한 적용 방안 

법령은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됨으로서 공포되고 효력을 가지게 된다. 관보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발간되며, 법령 이외에도 대통령훈령, 고시, 공고, 입찰정보, 공무원 인사 등

의 정보가 실려 있다. 관보에 수록된 법령에서 알 수 있는 요소는 법령의 내용 및 법령명, 법

령의 종류(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등), 공포번호(공포순서), 제정, 개정, 폐지의 구분, 공포

일자 등이다(전경근 2004, 14-15).

관보는 종이관보로 만들어 발간되지만, 종이관보와 같은 형태의 전자관보로도 제공된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제공은 서지 개체의 구현형에 해당한다.

법령 공포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관보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법령을 열람해야 하지만 매번 

관보를 확인하기는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날짜별로 일련번호에 의해 개정되는 법령이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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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고, 타법에 의해 개정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타법에서 도서

관법 제5조 1항의 ○○은 △△으로 한다. 라고 하는 부칙의 내용을 직접 관보에서 찾기는 매

우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관보의 내용을 업데이트한 법전에 수록된 형태를 활용한다. 

이런 형태들은 주로 가제식 현행법령집으로 재편집되어 활용되며, 법령연혁집의 경우 법령의 

제정 당시의 내용과 그 이후의 법령의 개정 사항이 포함된다(전경근 2004, 19). 또한 우리말

의 법령을 영역한 영문법령도 책자형과 전자 문서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종이관보 

이외에 표현된 법령은 법적 효력이 없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된 통합개체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규범의 내용을 담고 

있고, 관보에 표현됨으로서 효력을 갖는 하나의 저작이다. 이들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에 

있다.

  예시 :

  도서관법 has part 도서관법 제1조 규정 내용

           has part 도서관법 제2조 규정 내용

나. 법령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적용 방안

법령의 라이프사이클은 법령의 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타법에 의한 일부개정, 폐지법에 

의한 폐지, 타법에 의한 폐지로 나눌 수 있다. 타법에 의한 일부개정이나 폐지는 해당하는 법

령명을 부기한다.

  예시 :

  W1 담배사업법/2014.1.21/

    E1.1 한글 원본/법률 제12269호/일부개정/[법적 유효]

  W2 담배사업법/2013.3.23/

    E2.1 한글 원본/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정부조직법)/[법적 유효]

  W3 담배사업법/1988.12.31/

    E3.1 한글 원본/법률 제4065호/제정/[법적 유효]

  W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2014.1.21.

    E1.1 한글 원본/법률 제12273호/폐지/[법적 유효]

다. 관보 이외에 재편집된 법령에 대한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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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관보에 공표된 법령은 효력을 갖지만, 이 관보를 바탕으로 재편집된 현행법령집이나 

연혁법령집, 기타 법전의 법령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주로 관보의 내용을 업데이트한 비공

식 버전이다. FRBR 모형에서는 동일 표현형이지만, [법적 유효]와 [비공식 버전]을 부가하

여 구별한다. 물론 관보나 법령집 등의 자체는 별도의 서지적 개체이다.

  예시 :

  W1 담배사업법/2014.1.21/

    E1.1 한글 원본/법률 제12269호/일부개정/[법적 유효]

    E1.2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 있는 담배사업법/[비공식 버전]

라. 관보의 정정에 대한 적용 방안

관보의 정정은 해당 법령의 공표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의 공포번호가 아

니지만 새로운 표현형이 되며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그림 1>을 참조한 예시를 다음에 나

타냈다.

  예시 :

  W1 담배사업법/2014.1.21/

    E1.1 한글 원본/법률 제12269호/일부개정/[법적 유효]

    E1.2 한글 원본/법률 제12269호/정정/[법적 유효]

      M1.2.1 종이관보에 있는 담배사업법/2014.2.5

2. 법령의 변천에 대한 적용 방안

가. 법령명 변경에 대한 적용 방안

법령명의 변경은 단순히 내용과는 관계없이 한자명을 한글명으로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하

지 않던 것을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전부개정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그 법령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자는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후

자는 FRBR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저작으로 처리한다.

  예시 :

  W1 담배사업법=담배事業法/2006.3.24

    E1.1 한글 원본/법률 제7881호/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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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W1 해양환경관리법/2007.1.19

    E1.1 한글 원본/법률 제8260호/제정

  W2 해양오염방지법/2007.1.19

    E2.1 한글 원본/법률 제8260호/타법폐지(해양환경관리법)

나. 법령 폐지 후의 변천에 대한 적용 방안

하나의 법령이 폐지된 후, 관련 법령이 새롭게 제정되는 등의 변천이 있을 경우 슈퍼저작을 

둔다. 슈퍼저작이란 단독으로는 실체가 되지 않는다(Fattahi, 1996). 저작의 집합체로서 각

각의 저작보다 상위의 추상적인 개념을 말한다. 즉, 모든 하위 저작을 연결하는 인공적인 구

성자이다(VTLS, 2004).

첫째, 단순히 제정되고 폐지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진흥법이 폐지된 후 유아교

육법이 되었다. 현존하는 전자 자료는 두 법 사이의 연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시 :

  S1 유아교육법(슈퍼저작)

    W1 유아교육법

    W2 유아교육진흥법

둘째, 두 개 이상의 법이 하나의 법으로 합쳐진 유형이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

채무자회생법이 2005년 3월 31일 공히 폐지되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대체되었다.

  예시 :

  S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슈퍼저작)

    W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W2 개인채무자회생법

    W3 파산법

    W4 회사정리법

    W5 화의법

셋째, 하나의 법이 둘 이상으로 분할된 유형이다. 예를 들어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은 도서관

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되었다. 동일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법은 슈퍼저

작으로 묶고, 독서문화진흥법은 도서관법과 <관련 법령>으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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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

    <관련 법령>

    W1.1 독서문화진흥법

    W2 圖書館및讀書振興法

    W3 圖書館振興法

    W4 圖書館法

3. 관련 법령에 대한 적용 방안

가. 상하위 법령에 대한 적용 방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차례대로 상하위법의 관계에 있다. 이들의 관련 법령은 기타의 

관련 법령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취급한다. 상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다. 예시와 

같이 적용한다.

  예시 :

  W1 담배사업법

  <상하위법>

  W2 담배사업법 시행령

  W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W1 담배사업법 시행령

  <상하위법>

  W2 담배사업법

  W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나. 유사 법령에 대한 적용 방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관련 법령으로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

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은 저작이며,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다. 

예시와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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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W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관련 법령>

  W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W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W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4. FRBR 제2, 3집단의 적용 방안

가. 제2집단의 적용 방안

제2집단의 개체들은 입법과정에 의해 식별된다. 예를 들어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의 

제정과정을 보면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 의하여 법률안이 제출된 경우, 국회는 법률안에 대하

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를 한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

하면 일정한 기간 후에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전경근, 2004, 10-11).

나. 제3집단의 적용 방안

주제색인은 정보검색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색인은 정보검색

의 질에 직접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색인은 색인자와 색인되는 개체간의 존재하는 

관계로서 보여야 하며 주제 영역의 키워드의 단순한 목록으로서 보여서는 안 된다. FRBR 모

형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법규범에 대한 저작에의 다양한 접근을 정의하는 것을 돕는다. 

게다가 개념과 장소, 법률정보검색시스템에서의 일반적인 과정에 의해 색인하는 것을 허용하

는 것 이외에, 법률 규범의 주체로서의 단체, 개인, 대상, 사건 개체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Lima, 2007, 61). 

Ⅳ. 도서관법의 FRBR 모형 적용 사례

1. 도서관법의 분석

가. 도서관법의 변천

圖書館法의 제정은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 공표되었고, 이후 전부개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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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거쳐 圖書館振興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 의해 1991년 3월 8일 폐지되었다. 圖書館

振興法은 이후 일부개정을 거쳐 1994년 3월 24일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이 제정되면서 이 법

에 의해 폐지되었다.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은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9호로 전부개정으

로 공표되면서 법령명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독서 진흥 관련 법조문이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이관되어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그림 3>에 도서관법의 변천도를 나타내었다.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

도서관법

圖書館法

圖書館振興法

독서문화진흥법

<그림 3> 도서관법의 변천도

도서관법은 독서문화진흥법과 분리되면서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의 법령 명칭이 도서관법으

로 변경되었다. <표 6>에 그 연혁을 나타내었다.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폐구분 비고

도서관법

2012.2.17 법률 제11310호 2012.8.18 일부개정

2011.4.5 법률 제10558호 2011.7.6 일부개정

2009.3.25 법률 제9528호 2009.9.26 일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2007.1.1 타법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6.10.4 법률 제8029호 2007.4.5 전부개정 법령명의 변경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

2003.5.29 법률 제6906호 2003.11.30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1.1.29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2000.1.12 법률 제6126호 2000.1.12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2000.1.1 타법개정 기금관리기본법

1999.1.21 법률 제5657호 1999.1.21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1998.1.1 타법개정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

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법률 제5453호 1998.1.1 타법개정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

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5.12.29 법률 제5069호 1996.3.1 타법개정 교육법

1994.3.24 법률 제4746호 1994.7.25 제정

<표 6> 도서관법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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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書館振興法은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이 제정되면서 타법 폐지되었다. 圖書館振興法이 圖書

館및讀書振興法에 의해 폐지되었어도 타법에 의한 폐지이다. 그 연혁을 <표 7>에 나타내었다.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폐구분 비고

圖書館振興法

1994.3.24 법률 제4746호 1994.7.25 타법폐지 圖書館및讀書振興法

1993.3.6 법률 제4541호 1993.3.6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1991.3.8 법률 제4352호 1991.4.9 제정

<표 7> 圖書館振興法의 연혁

圖書館法은 圖書館振興法에 의해 타법 폐지되었다. <표 8>에 그 연혁을 나타내었다.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폐구분 비고

圖書館法

1991.3.8 법률 제4352호 1991.4.9 타법폐지 圖書館振興法

1990.12.27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72호 1988.2.28 전부개정

1963.10.28 법률 제1424호 1963.11.28 제정

<표 8> 圖書館法의 연혁

나. 법령명의 변경 사례

圖書館法과 도서관법은 다른 법이다.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은 있어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은 없다. 전자는 법령명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이다. 圖書館法은 폐지되었

고, 도서관법은 현행법령이다. 법령명은 한자의 표기나 띄어쓰기에도 규칙이 있다. 그러나 圖

書館및讀書振興法은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으로 변경되었지만, 현행 도서관법과 하나의 

라이프사이클 내에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슈퍼저작을 적용하였다.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

    W2 圖書館및讀書振興法

    W3 圖書館振興法

    W4 圖書館法

다. 관보의 정정에 의한 사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2호 도서관법 시행규칙은 2014년 9월 26일 관보 제18335호에 공

포되었으나 별지 서식의 누락으로 2014년 10월 14일 추가 공포되었다. 관보의 정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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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포는 표현형으로 처리하며,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림 4>에 관보의 정정 사례를 나타

내었다.

<그림 4> 관보의 정정(2) : 실제의 별지 서식은 생략하였음.

  예시 :

  W1 도서관법 시행규칙/2014.9.26.

    E1.1 한글 원본/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2호/일부개정/2014.9.26.[법적 유효]

    E1.2 한글 원본/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2호/정정/2014.10.14.[법적 유효]

라. 관련 법령에 대한 적용 사례

관련 법령은 법률과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사이의 상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와 폐

지된 후의 연혁과 관련되는 법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는 도서관법의 하위

법령으로는 도서관법 시행령과 도서관법 시행규칙이 있고, 후자는 도서관법과 圖書館振興法, 

또는 독서문화진흥법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특히 독서문화진흥법과의 관계를 변천 과정에

서 하나로 묶지는 않고 관련 법령으로 하였다. 관련 법령으로는 그 밖에도 국회도서관을 대상

으로 하는 국회도서관법,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법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대

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진흥법 등이 있다.

  예시 :

  W1 도서관법

  <상하위법>

  W2 도서관법 시행규칙

  W3 도서관법 시행령

  예시 :

  W1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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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W2 국회도서관법

  W3 독서문화진흥법

  W4 작은도서관 진흥법

  W5 학교도서관 진흥법

2. FRBR 모형의 적용 사례

도서관법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사례를 제1집단의 개체별로 예시하였다.

가. 저작

전술한 바와 같이 법령은 각각의 법조문(저작)을 구성요소로 하는 개체로서 하나의 저작이 

될 수 있다. 도서관법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圖書館法, 圖書館振興法, 圖書館및讀書振興法, 

그리고 현행법인 도서관법이 있다. 그러나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도서관

법으로 법령명이 개칭된 것이므로 실제 도서관법은 크게 3번의 변천이 있었다.

한편, 관련 법령으로는 하위법인 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법률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또한 도서관 관련 법령으로는 학교도서관에 적용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에 적용되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있으며, 국회도서관에 적용되는 국회도서관법이 

있다.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의 법령명이 도서관법으로 개칭되면서 별도로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법과 圖書館및讀書振興法과는 연혁적으로는 같은 법령이다.

이상을 FRBR 모형을 적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

      <상하위 법령>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국회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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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圖書館및讀書振興法

    W3 圖書館振興法

    W4 圖書館法

나. 표현형

법령은 오타 하나도 관보에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에 대한 관보의 정정은 한글 

원본(original text)과 함께 법적으로 유효한 표현형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타법에 의해 변경된 경우도 별도의 표현형으로 처리하였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개체

이다. 그러나 법령은 동일한 레벨의 표현형이라 하더라도 관보에 실린 원본이 아닌 가제식 

법령집의 업데이트나, 외국어로의 번역 등은 비공식적 버전이다.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2012.2.27.

      E1.1 한글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11310호/2012.2.27./일부개정/[법적 유효]

      E1.2 한글로 표현된 정정본2)/법률 제11310호/2012.2.28./일부개정/[법적 유효]

      E1.3 영어로 표현된 번역본/법률 제11310호/2012.3.15./일부개정/[비공식 버전]

    W2 도서관법/2011.4.5.

      E2.1 한글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10558호/2011.4.5./일부개정/[법적 유효]

      E2.2 한글로 표현된 정정본/법률 제10558호/2011.4.7./일부개정/[법적 유효]

      E2.3 영어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10558호/2011.4.10./일부개정/[비공식 버전]

      E2.4 한글로 표현된 재편집본/법률 제10558호/2011.4.15./일부개정/[비공식 버전]  

    W3 圖書館및讀書振興法/1994.3.24.

      E3.1 한글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4746호/1994.3.24./제정/[법적 유효]

      E3.2 한글로 표현된 정정본/법률 제4746호/1994.3.24./제정/[법적 유효]

      E3.3 영어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4746호/1994.3.24./제정/[비공식 버전]

다. 구현형

구현형의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는 종이관보이다. 당연히 종이관보에 표현된 

표현형인 한글 원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종이관보, 전자관보, 업데이트된 각종 법령집의 인

2) 정정본과 번역본 등은 구성상 가상으로 넣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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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본과 전자 법령이 구현형에 속한다.

구현형의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2012.2.17.

      E1.1 한글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11310호/2012.2.17./제정/[법적 유효]

        M1.1.1 종이관보에 실린 것

        M1.1.2 전자관보에 실린 것

        M1.1.3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인쇄본에 실린 것

        M1.1.4 대한민국연혁법령집 인쇄본에 실린 것

        M1.1.5 문화체육관광부 웹 사이트에 실린 것

라. 개별자료

FRBR 모형의 서지 개체 중 유일한 물리적 개체이다(Boer, et. al. 2008, 24). 예시를 들

면 다음과 같다.

  예시 : 

  S1 도서관법(슈퍼저작)

    W1 도서관법/2012.2.17.

      E1.1 한글로 표현된 원본/법률 제11310호/2012.2.17./제정/[법적 유효]

        M1.1.1 종이관보에 실린 것

          I1.1.1.1 A도서관에 보관 중인 종이관보

          I1.1.1.2 B도서관에 보관 중인 종이관보

        M1.1.2 전자관보 웹 사이트에 실린 것

          I1.1.2.1 <http://gwanbo.korea.go.kr/jsp/drm/ezPDFView.jsp?...>

도서관법에 대한 FRBR 모형 제1집단의 전체 표시를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일반적인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체의 법령과 법조문을 대상으로 하는 입도를 상

정하였다. 

    도서관법(슈퍼저작)

       도서관법/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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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원본/법률 제11310호/2012.2.17./제정/[법적 유효]

             종이관보에 실린 것

                A도서관 201호실에 보관 중인 종이관보

             전자관보에 실린 것

                <http://gwanbo.korea.go.kr/jsp/drm/ezPDFView.jsp?...>

          법조문

             제1조

             제2조

          상하위법

             도서관법 시행규칙

             도서관법 시행령

          관련법령

             국회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법/2011.4.5.

       圖書館및讀書振興法

       圖書館振興法

       圖書館法

<그림 5> 도서관법의 FRBR 모형의 제1집단 표시

Ⅴ. 결 론

법령은 제정되고 나서 일부개정, 전부개정, 타법에 의한 개정 등이 이루어지거나 폐지법에 

의한 폐지 또는 타법에 의한 폐지에 의해 폐지되기도 한다. 폐지된 법령은 효력을 상실하지

만, 폐지 후 새롭게 부활하기도 한다. 또한,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현행법령이 

적용되지만 때때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지된 연혁법령을 참

조해야 한다. 법령은 관보에 공표됨으로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보를 찾아 법을 적용하

거나 참조해야 하지만, 거의 매일 발행되고, 그리고 매번 전체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열람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행의 거의 모든 법령정보검색에서는 제정, 개정, 폐지

되는 과정까지는 연혁법령이라 하여 쉽게 추적할 수 있지만, 폐지되고 난 후 새롭게 대체되거

나 과거의 유사 법규범들을 추적하기 위한 장치는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의 수고에 의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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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법령의 내용이 표현되어야 하고, 종이관보나 전자관보로 구현되고 있는 점 등으로 

FRBR의 모형은 법령과 상성이 좋다. 본 연구는 법령을 FRBR 모형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은 각각의 법조문을 구성요소로 하는 하나의 저작이며, 법령과 그 구성요소인 각

각의 법조문은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둘째, 제정에서 개정, 폐지되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을 기준으로 각각 하나의 저작으로 본다.

셋째, 법령 폐지 후의 변천 과정에 따른 법령의 대체는 슈퍼저작으로 묶는다.

넷째, 법령명의 변경은 단순히 내용과는 관계없이 한자명을 한글명으로 바꾸거나, 띄어쓰

기를 하지 않던 것을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전부개정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그 법령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FRBR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

의 저작으로 처리한다.

다섯째, 한글로 관보에 표현된 것이 표현형이다. 이때의 표현형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다. 기타 전자관보, 가제식으로 업데이트되는 현행법령집, 연혁법령집 또는 영역별 대법전, 

소법전 등에 표현 또는 구현된 것은 비공식 버전이다.

여섯째, 관보의 정정에 의해 추가 공포된 법령은 법적으로 유효한 표현형으로 별도 처리한다.

일곱째, 외국어로 번역된 법령은 표현형으로 하되 비공식 버전이다.

여덟째,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상하 법령으로 관련짓고, 유사 법령이나 기타 관련이 있

는 법령끼리는 관련 법령으로 관련짓는다.

본 연구는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향후, FRBR 모형의 제2, 3집

단의 적용에 대한 연구의 확대와 개개 규범의 위임 관계까지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법령의 라이프사이클, 폐지 후의 변천에 대한 법

령의 조직화를 일목요연하게 계층적 배열을 함으로서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관점에 따라 FRBR 모형의 적용을 달리할 개연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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